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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에어나이프식 피복기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은 본 발명의 피복기의 도식적인 단면도.

본 건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하는 웨브의 표면을 피복시키기 위한 에어나이프식 피복기에 있어서, 피복지역을 통과하는 웨브를 
지지하는 웨브지지 캐리어와, 웨브에 피복제를 피복시키는 수단과, 상기 피복수단에 의해 피복재층이 피
복된 웨브쪽으로 향하는 공기틈새를 사이에 형성하는 제1, 제2립을 구비한 피복재 처리용 에어나이프 수
단과, 제1립을 제2립과 함께 정확한 틈새를 형성하게 되는 제1위치와 단연부를 세척할 수 있게 상기 틈
새를 크게 개방시키도록 제2립으로부터 멀리 피복이동하게 되는 제2위치 사이에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장착시킨 피복지지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어나이프식 피복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제1립을 상기 제1위치와 제2위치사이에서 이동시키기 위한 힘작용수단을 제공하는 작동
암이 제1힙에 결속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어나이프식 피복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암이 상기 공기틈 새의 폭을 제어하도록 조정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어나이
프식 피복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복지지체가 제1립에 대해 평행하게 연장되는 원통형 베이스와, 그 원통형 베이
스를 수용하기 위한 원통형 소켓을 구비하여 제1립의 피복 지지를 제공하는 크램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에어나이프식 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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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제1립에 결속된 암과 제1립이 제1위치에 있을때는 대체로 일렬로 위치되고 제2위치에 
있을때는 서로 각지게 위치되는 제1, 제2토글링크를 구비한 토글기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
어나이프식 피복기.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링크들중 하나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어나이프식 피복
기.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제1립의 제1위치와 제2위치간의 각도차가 45내지 90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
어나이프식 피복기.

청구항 8 

이동하는 웨브의 표면을 피복시키기 위한 에어나이프식 피복기에 있어서, 피복지역을 통과하는 웨브를 
지지하는 웨브지지 캐리어롤과, 웨브의 외면에 피복재층을 피복시키도록 피복지역에 위치된 피복룰과, 
롤에 지지되어 이동하는 웨브에 대해 공기류를 분사시키도록 위치되며 제1립을 피복 지지 시키고 제2립
은 고정지지 시키는 닥터백을 구비 한 에어나이프수단과, 상기 닥터백을 지지롤에 대해 측방향으로 이동
시키는 수단과, 암을 구비하여 제1립이 제2립과 함께 정확한 틈새를 형성하게 되는 제1위치와 제1립이 
제2립으로 부터 멀리 피복 이동하게 되는 제2위치 사이에서 이동 가능한 암을 구비한 제1립 피복지지체
와, 제1립을 상기 제1위치 및 제2위치사이에서 이동시키는 작동링크와, 제1립의 제1위치를 조정하여 틈
새의 폭을 제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어나이프식 피복기.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작동링크가 토글링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어나이프식 피복기.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토글링크가 틈새의 폭을 조정하는 조정암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어나
이프식 피복기.

※ 참고사항 : 최초출원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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